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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 필요성과 목

○ 지방행정 수요 증  수요충족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필요하게 됨 

○ 지역 특유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과 보호를 해 향토지 재산권

을 확보하는 추세에 따라 향토 지  재산권의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리방안

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토 지  재산의 권리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제시함

2. 향토지 재산권의 의의

○ 향토지 재산권은 지방에서 래된 문화기술토산품 는 자연 환경 등에서 상

품성을 기 으로 별도로  선정된 것을 의미함

○ 향토자원 발굴의 최종 목표는 산업화에 있으며, 향토지 재산에 한 독 권리를

주장하기 하여 지 재산권 등록을 필요로 함 

○ 라북도의 향토지 재산 리의 문제 은 향토지 재산에 한 인식 부족, 향

토지 자원의 조사 미비, 향토지 재산에 한 권리취득 부재로 요약할 수 있음

3. 향토지 재산권을 이용한 세외수입확충 사례

○ 주시의 향토지  재산권 활용사례

 ◦ 주시 비빔밥 상표∙서비스표

  - 주의 향토자원인 비빔밥의 통 인 옛 맛을 살려 상품화하고, 해외시장 

홍보  로개척을 해 상표와 서비스표를 특허청에 등록함

  - 상표∙서비스표권자는 주시가 되고 상표∙서비스표사용권자는 (주) 주비빔밥

이 되어 2000-2003년간 37,478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향후 매출 확 에 

따라 세외수입 증 를 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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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시 통한옥 모형 산업화 실용신안권

  - 통주거양식 가운데 하나인 통한옥마을을 자원으로 하여 한옥모형 건축의 

생산  매를 원활히 하고, 소득창출을 해 특허청에 실용신안권을 등록함  

  - 2004년도에 실용신안권 출원을 하여 년도에는 세외수입을 올리지 못하 으나, 

향후 지속 인 매출 확 로 세외수입 증 를 기 할 수 있음

○ 주시 향토지 재산권의 경 단계 분석

 ◦ 주시의 비빔밥 상표∙서비스표와 통한옥 모형 실용신안권은 주 지역의 

향토색이 짙은 향토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장을 

잠식당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기 한 방어단계와 생산성향상을 한 비용

감단계, 그리고 공격  마 을 통한 수익확 를 목 으로 하는 수익창출 단

계의 치에 있음

Ⅱ. 정책건의

1. 지자체의 효율 인 향토지 재산권 리방안은 다음과 같음

○ 향토지 재산의 소재를 정확히 악하기 한 조사 실시

○ 향토지 재산권의 실태분석  가치평가와 산화 구축

○ 향토지 재산권의 리(출원, 등록) 책 수립을 한 리조직  인원,      

산의 확보

○ 향토지 재산권의 국제출원 시도

○ 향토지 재산권 갖기 운동 개

2. 향토지 재산권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음

○ 향토지 재산권의 장단기 활용계획 수립

○ 보유 향토지 재산권의 극  활용을 한 실태분석과 기술  권리의 기업 

이 , 권리의 사용료 수입 실화를 한 노력 등이 필요함

○ 향토지 재산 사이버 시장의 구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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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됨에 따라 주민들의 지방행정에 한 기  즉 지방행정 수

요가 격히 증가하는 반면,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분

은 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지역개발  복지증진에 한 욕구

를 제 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해서 확보하는데, 지방세는 지

역간 발 수 의 격차, 세원의 편재  소득의 불균형 등에서 자치단체간 격차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는 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세를 확충하는데 

근본 인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하나의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비교하여 법령에 되지 않

은 한 비교  자유로운 역으로 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확 ․개발이 용이하며 

조세 항이 상 으로 은 장 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잠재  수입원으로 고려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는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향토산업 육성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토지 재

산을 보호하기 한 권리를 보유하는데 역 을 두기도 한다. 

21세기에 어들면서 지 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 에 따라 더욱 그 범 가 확

되고 있으며 국제경쟁의 략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

히 지 재산권은 본래 자기가 가진 기술을 타인이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면서 연구개

발의 노력의 가로 배타  독 권을 갖는 것으로, 단지 권리 보호의 목 이 아니라 

독  사업권, 기술이 을 통한 라이센스 획득, 기술 매를 통한 수익 확보 등의 직

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향토지 재산권의 보유와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의 확

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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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향토지 재산권의 의의

제 1  지 재산권의 개요

1. 지 재산권의 개념

지 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작권, 컴퓨터 로그램, 업비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  재화에 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최근 들어 이 지 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로 바꿔쓰는 경우도 있는데 모

두 같은 의미이며, 이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간에는 문 Intellectual property의 두

음자를 딴 IP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21세기에 어들면서 지 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 에 따라 더욱 그 범 가 확

되고 있으며 국제경쟁의 략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지 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산업재산권  가장 형 이고 그 경제  비 이 큰 것이 바로 특허권으로, 특허

의 상인 '발명'에 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  배타 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

록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권은 구체 으로, 새로운 제조기술에 하여 인정되는 

'방법특허', 신물질 자체의 발명에 인정되는 '물질특허', 새로운 용도 개발에 주어지는 

'용도특허' 등으로 나 어진다.

'방법특허'는 일정한 기술문제의 해결을 향하여 계열 으로 련이 있는 수개의 기

술수단 내지 상이 시간 으로 련되어 있는 발명에 하여 주어지는 것으로서, 물

질(물건)의 생산 방법, 사용 방법, 취  방법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물질특허'는 일정한 유체물인 물건이나 물질에 한 발명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기계, 기구, 장치, 시설과 같은 제품에 한 발명인 물건발명과 화학물질이나 조성물과 

같은 물질 자체의 발명인 물질발명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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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특허'는 특정의 물질 는 화합물에 하여 물질 자체가 지니는 특성(용도)을 

발견하는 것에 주어지는 것으로서, 용도발명은 주로 화학물질 련의 발명에서 많이 

존재하며, 그 일례로 기존의 화학물질인 요소에 종 에는 알지 못했던 속성인 방부효

과가 있음을 발견하 다면 「요소를 이용한 방부제」로서 용도 발명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도발명의 실시의 모습은 그 발명의 사용형태에 있으므로 용도발명은 크

게 방법발명의 범주로 구분하기도 한다. 

특허등록을 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해당하는 '발명'으로, 신규성·산업상 이용가능성·진보성이란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 다고 하더라도 화폐 조기나 사기 도박 기구 등과 같이 공

공의 질서나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발명  공 의 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발명자가 아무리 훌륭한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자동 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

는 것은 아니며, 발명자가 특허청에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 소정서류를 제

출하고 심사 의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특허권이라는 결실이 맺어진다.

이 과정은 일반인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라 할 수 없고, 특히 특허청구범  부분은 

권리보호에 있어 핵심 인 것으로, 매우 정확하고 엄 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를 제

로 하지 못할 경우, 후에 권리를 제 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특허를 거 당

할 수도 있으므로 부분 변리사 등 문가에게 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은 발명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호되는 기술  창작으로, 물건에 한 고안

(utility model) 그 자체를 보호 상으로 하고 있어 흔히 특허는 발명, 실용신안은 소

발명이라 불린다. 

실용신안제도는 인간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물품을 창작하 지만 특허부여에 필요

한 기술  진보 는 발명의 고도성 기 에 달하지 못한 소발명( 發明)을 짧은 기간

동안 간이·신속하게 보호하기 하여 입법화된 것이다.

실용신안제도는 신규의 실용품에 한 고안자에게 특허보다 단기이지만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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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고안을 독 ·배타 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투자가와 기술자

를 격려하여 은 비용으로 낮은 수 의 기술개발이라도 이를 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 를 주고 소기업간의 기술경쟁을 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실용신안제도에 의한 소발명의 보호는 특허제도의 보호 상인 발명수 의 하를 방지

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은 특허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 으로 산업발달에의 

공헌도가 낮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재 한국, 일본, 독일, 랑스 등을 포

함하여  세계 으로 약 26개국 정도의 소수 나라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실용신안에 한 법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 후 10년으로 되어 있으

며, '99. 7. 1부터 '실용신안 선등록 무심사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출원 후 3～6개월이면 

권방식심사  기  요건심사를 통하여 등록증을 받아 볼 수 있고, 이 후 기술평가

청구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음으로써 실질 인 권리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기술평가제도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권리의 

양산 문제를 방지하고 실용신안권을 제3자에게 행사하는 경우 신 을 기하기 해 선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법성  유효성을 사후 으로 확인하는 차를 말하며, 기술평

가를 통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아 이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경고 등 권리행

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실용신안권자라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실시

하는 것은 상 없으나 다른 사람을 침해 의로 민·형사상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 에 특허청에 기술평가의 청구를 하여 유효한 권리인지 여부를 평가받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3) 의장권

의장은 보통 디자인(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디자인은 고포스

터, 그래픽 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한 환경디자인, 제품

에 한 제품디자인 등을 포 하는 의의 개념이나, 의장은 디자인  특히 '제품 디

자인'을 보호하기 한 제도로, 산업재산권법에서 말하는 의장이란 '심미성을 가진 고

안으로서 물품에 구 된 외 (형상· 모양· 색채 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인간의 시각

을 통해 미 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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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장이 신규성과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요건을 구비하여 특허청

에 출원 차를 밟아 권리를 취득한 것이 의장권인데, 의장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

년간 보호를 받게 된다. 

의장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한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산업재산권법과는 

다른 몇 가지 특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컨 , 유행성이 강하고 모방이 용이한 물

품에 한 무심사등록제도(의장법상 물품분류로 규정), 기본의장의 변형된 의장을 유사

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유사의장제도, 2종 이상의 물품이더라도 한벌 

체로써 통일성이 있는 것에 해 하나의 의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하는 한벌물품

의장제도, 그밖에 출원인이 원하면 의장권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공고하지 

않고 비  상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비 의장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장등록을 받기 하여는 개발된 새로운 제품의 외 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

어야 하며,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 창작 이어야 한다. 

의장은 오늘날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문화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기업의 입장에서

는 제품에 한 부가가치의 상승을 유도하여 으로써 상품의 품질 이상으로 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4) 상표권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는 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  형상 는 이들의 결합 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상품의 얼굴이다. 즉, 일정 제품의 생산자 는 매자가 그 상품의 출처가 자

신임을 밝히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상징 등을 말한다. 

상표는 어느 한 제품을 만드는 여러 다른 생산자의 상품들을 자기의 상표와 식별

해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은 통상 동일한 성능과 품질을 가

지고 있다고 수요자로 하여  기  하는 품질보증 기능, 동일 상품은 동일 출처로부

터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출처 표시 기능, 상표가 상품 내지 상품이미지

와 함께 수요자에게 기억되면, 수요자는 상표를 할 때마다 상품과 상품이미지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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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상표의 상담에 한 심리  연상 작용을 동 인 면에서 

악한 기능인 고선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출처 표시 내지 품질보증의 기능을 통하여 상표사용자의 신용이 상표에 그

로 반 되기 때문에 상표의 재산  가치는 여타 동산, 부동산 등과 비교가 안 될 정도

로 극히 높이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표법 등에 의한 독 배타 인 보호를 받아 

극히 유리한 경쟁도구로서 시장독 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존속기간 갱신 등록출

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 구 인 

효력을 갖는다. 

상표는 그 구성 요소에 따라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색채상표, 소리상표, 입

체상표  이들의 결합상표 등이 있다. 최근 미국은 자수용 실  바늘용 실에 특징

인 냄새를 담아 상표화한 것을 인정하 으며, 그밖에도 빛이나 맛을 소재로 한 상표도 

등장, 상표의 범 가 상상을 월하여 확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자기 회사 제품이

나 상호를 돋보이게 하려는 기업들의 욕구가 차 강렬해지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

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동일 는 유사한 상표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출원된 경우 가장 먼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정하여 졌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여야 한다.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주어지는데, 만일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어느 구든 등록된 지정상품  1이상에 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 계가 있는 타인으로부터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심 이 청

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상표

는 등록이 취소되므로 이  유의하여야 한다.

5) 작권

원래 작권은 인쇄술의 등장에 따라 권력자들이 인쇄출 업자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해 특권제도를 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두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창작자 보호를 한 련법들이 입법화되었고, 그 보호 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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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에서 출발하여 음반, 그림, 조각물, 사진, 화, 악보, 고, 지도, 컴퓨터 로그램 

등은 물론 최근에는 넷(net) 상에서의 송신행 까지 문제가 되는 등 끊임없는 진화과

정을 거치고 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 ' 작권 침해사건' 내지 '표 사건' 등이 제기되는데, 이것은 

작권법상 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 작재산권'과 ' 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발생하

는 문제이다. 즉 작자는 복제·배포·공연·방송· 시·2차 작물 등의 작성을 비롯하

여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송의 경우 등에 해 독 ·배타  권리( 작재산권)를 

가지는데, 이용자가 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바로 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밖에도 작자의 성명표시를 안한다든가, 

작물의 내용을 함부로 변경한다든가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작인격권(성명표시권, 공

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문제가 된다. 

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여서 특별히 등록 차

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권법상 작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거래 안

의 확보를 도모하기 해 '등록제도'를 두고 있다. 

작권은 과학기술의 발 과 더불어 권리 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작권 

보호기간의 산정( 작자 생존기간  사후 50년 보호 원칙) 문제  보호받는 작물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작권 이용 차  계약 문제 등 그야말로 작권 보호· 리

를 제 로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작권 탁 리

업체에 자신의 작물을 탁하여 신탁· 리· 개 등 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도 

효율 일 수 있다.

제 2  향토지 재산권의 개요

1. 개념

향토지 재산은 '우리 선조의 지혜와 생활의 멋이 담겨 있는 다양한 통 문화 유

산이나 각 지역의 고유 산물 등을  사회에 맞게 재창조한 유무형의 자산'을 말한

다. 이러한 향토지 재산을 넓은 뜻으로 보면, 여기에는 향토나 통과 연 된 유무형

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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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개발하여 상품화한다는 것은 실 으로 불

가능하다. 그래서 향토지 재산의 범 를 좁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넓은 뜻의 향토지 재산 에서 래성·특이성·상품화 가능성을 기 으로 볼 때 고부

가가치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즉 좁은 뜻의 향토지 재산은 각 지방에서 래된 문화·기술·토산품 는 자연 환

경 등에서 상품성을 기 으로 별도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좁은 뜻의 향토지 재산 선

정 요건  래성은 다시 역사성과 지역성으로 나  수 있다. 

역사성은 어도 3세 (90년) 이상 우리나라 는 특정 지역에서 해 내려온 것을 

말하며, 지역성은 해당 지역에서 개발, 수된 것을 뜻한다. 

둘째 요건인 특이성은 기술이나 원료면에서 고유하거나 독특한 것을 의미하고, 마

지막 요건인 상품화 가능성은 원료의 안정된 공 과 기술 개발을 통해 량 생산이 가

능하거나, 소량 생산이라도 고가 매가 가능해 상품으로서의 경제성을 갖는 것을 의

미한다. 

좁은 뜻의 향토지 재산의 기 은 이와 같지만, 이 기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

은 아니다. 선정 기 은 사회통념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림 2-1> 향토지 재산 개념도

2. 향토지 재산의 종류

1) 식생활문화 

향토지 재산이 될 수 있는 식생활 문화로 가장 표 인 것에는 김치·간장·고추

장․된장 등의 통 발효 식품과 식혜·수정과· 통차 등의 민속 음료, 그리고 문배주·

지역성(고유성) 통성(차별성)

기술  문화  자산

산업상 이용 가능성

법  보호

향토지 재산의

소재( 통지식)

향토지 재산

향토지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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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견주·법주․이강주․복분자주 등의 민속주가 있다. 

이  김치의 경우를 살펴보면 김치는 재료·양념·조리법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맛

을 낼 수 있으므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독특한 맛의 김치를 만들어 향토지 재산

화 할 수 있다. 

한 김치소스·김치잼·김치야채주스 등 김치와 련된 모든 가공 식품까지 범 를 

넓히고, 임·숙성·포장 등에 이르는  과정을 표 화하는 기술을 개발해 향토지 재

산의 역을 넓  나갈 수 있다. 

나아가 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같은 지역 행사까지 연결되면, 통 식품과 

인 기술, 지역 특산품,  문화 상품이 종합으로 어우러지는 향토지 재산을 만들

어 낼 수 있다.

2) 의생활문화

우리 나라의 의생활 문화 가운데 섬유제품을 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

함으로써 다양하게 향토지 재산의 권리화를 꾀하고 상품화에 성공할 수 있는 분야이

다. 통 염색·제직(製織)· 통 고유문양의 개발을 포함한 직물(織物)디자인·패션 디자

인· 제 련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 시킬 수 있다. 표

인 로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한산 모시와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 섬유의 의

복화에 성공한 안동포 등이 표 이다. 

3) 주생활문화 

주거 생활을 심으로 하는 향토지 재산의 표 인 는 온돌과 한지를 들 수 

있다. 

온돌은 피로를 없애 주고 자연 치유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에 지를 공 해 주는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난방 시스템 기술과 목하여 온돌난방시스템을 

개발하면 세계 인 상품이 될 수 있다. 

한편 통 한지는 내구성과 보존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감 과 흡수성이 좋은  

등 양지(洋紙)에 비해 뛰어난 장 을 가지고 있다. 재 주로 이용되는 창호지·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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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지·색종이·포장지·화구 용품 이외에 인쇄용도 등 수요가 확 되고 기술 개발이 이

루어지면 그 부가가치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4) 과학기술

래 으로 내려온 과학기술의 형태로서 옻칠· 통 천연염료와 한방 의료기기 등도 

향토지 재산의 일형태로 볼 수 있다. 

옻칠은 방열·방수· 연·단열 효과가 커서 잠수함이나 고  승용차·만년필·라이터 등

에 사용되며, 착력과 흡입력이 뛰어난 고유 도료이다. 옻의 정제(精製)·채취·건조·도

장(塗裝) 기술과 옻칠의 성능 향상을 한 기술이 더욱 발 하면 국제 경쟁력을 갖는 

고  상품이 될 수 있다. 

통 천연염료는 감꽃·쪽·꼭두서니 등의 식물에서 추출된다. 다양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방충·살균작용도 하며, 무공해 염료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많

은 장 을 가지고 있다. 천연 소재에 천연 염료를 사용한 한복  약리(藥理) 작용을 

이용한 노인용·아동용·환자용 의류 등에 응용할 수 있으며, 천연염료 그 자체를 화장품

이나 식용 색소 등에 이용할 수 있다. 

5) 민속 술과 기법 

통 도자기와 옹기, 이 밖의 다양한 우리의 통 문화 술도 향토지 재산의 

상이 된다. 이  옹기는 통기성(通氣性)과 정화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통기술의 산물

이다. 이러한 통기술을 바탕으로 에 맞게 가공하여 다양한 상품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 

이 외에 각 지역의 문화 유 이나 민속 놀이·인물·자연 환경 등 각 지역의 독특한 

자산도 넓은 뜻의 향토지 재산에 속한다. 

3. 향토자원의 산업화와 권리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장에 내다 팔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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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자원도 개발하여 산업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동안 통 문화와 고유 

기술에 한 산업화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여기에는 향토자원의 경제  가치

에 한 인식이 부족하고, 산업화 방안을 제 로 세우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향

토자원 발굴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산업화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유 문화

를 지켜나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산업화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향토자원의 권리화이다. 권리화는 지  재산

에 한 자신의 독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차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화의 형태

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작권· 업 비  등이 있는데, 이들이 지 재

산권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를 들어 향토지 재산에 인 생산 기술을 더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

을 개발한 경우 기술 으로 획기 인 때에는 특허권으로, 종 에 있던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 거나 불편한 을 개선한 정도일 때는 실용신안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

다. 한 종  제품에 기술 인 변화는 없으나  감각에 맞는 색채나 모양 등 디자

인을 변화시킨 경우에는 의장권으로, 새로운 랜드를 만들었을 경우는 상표권으로, 기

술에 한 각종 기록이나 상물 등은 작권이나 업 비 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화는 향토자원의 특성에 따라 복합 인 방법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은 권리화가 향토자원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이다. 최종 목표는 어디까지나 산업화이다. 권리화는 산업화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며, 

타인, 타회사, 는 외국의 권리 침해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하게 된다. 

한 향토자원이라 해도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에서 필요로 하는 

법 요건을 갖추어야만 권리화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제 3  라북도 향토지 재산 리의 문제

1. 향토지 재산에 한 인식 부족

향토지 재산은 활용 여하에 따라 개발 가능 분야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도 향토

지 재산의 가치에 한 인식은 미흡하다. 향토지 재산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생활 속에서 향토지 재산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산업화해야 하지만 극히 일부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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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에 해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담당공

무원들도 향토지 재산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향토지 자원의 조사 미비

향토지 재산의 산업화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각종 향토자원을 조사하는 것에서부

터 시작한다. 산업화가 가능한 향토자원은 무궁무진하므로 향토지 재산을 조사하는 

데에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 개발가능한 향토자원을 최 한 

찾아내야 하고, 이를 토 로 가치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산업화로 유도해야 한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하에 논의되고 선택된 향토지 재산이야말로 지역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면서 수익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 우리의 실은 향토자원

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3. 향토지 재산에 한 권리취득 부재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수산물의 지리  표시를 지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상표권은 먼  등록한 자에게 독 권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기업체와 개인들이 상표등록과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 재산권을 취득하고 리하는데 많은 심을 가져야 한다. 

순창군의 경우 순창고추장의 국내 상표권은 순창지역에서 취득하여 리하고 있으

나, 미국에서는 타인이 먼  상표등록을 취함으로 순창고추장의 미국내 상표등록이 어

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향토지 재산에 한 침해는 어느 지역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향토지 재산에 한 권리의식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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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향토지 재산권을 이용한 세외수입 확충사례

제 1  주시 세외수입 황

주시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2003)은 약 5,383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세외수

입 비율은 23.9%(1,290억원)이며, 이  경상  세외수입이 222억원(17.2%), 임시  세외

수입이 1,068억원(82.8%)이다.

이는 주시의 일반회계 세입의  세외수입 부문에서 임시  세외수입의 비율이 경

상  세외수입보다 약 4.5배나 많아 지나치게 임시  세외수입에 편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유재산의 지속  활용에 의한 수입창출 노력이라기보다는 특정 연도에 소유재산

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처분과 동시에 재산의 가치는 소멸되는 임시  세외

수입은 그 의미가 크게 반감되므로,  실질 인 세외수입은 경상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시의 재정 확충의 방향은 향후 경상  세외수입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시의 경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이 44.8%(99억원)로 가장 높은 비 을 차

지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입이 19.1%(42억원), 징수교부  수입이 18.1%(40억원)의 순

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시의 경상  세외수입에서 세수증 를 해서는 효율 인 자 리와 원가분

석에 의한 수수료  사용료의 실화 추진이 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신규세입원을 

발굴하는 일도 요하다. 

  <표 3-1> 세입총

·       단  : 백만원

구 분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 교부 보조 지방채

 액 538,335 140,690 128,976 58,710 12,355 41,263 146,341 10,000

구성비 100.0 26.1 23.9 10.9 2.3 7.7 27.2 1.9

  자료 : 주시 내부자료



- 22 -

  <표 3-2> 경상  세외수입

      단  : 백만원

구 분 계 재산임 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  
수입

이자수입

 액 22,203 366 4,234 9,943 4,017 3,643

구성비 100.0 1.6 19.1 44.8 18.1 16.4

  자료 : 주시 내부자료

  <표 3-3> 임시  세외수입

      단  : 백만원

구 분 계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

이월 입 부담 보조
과년도 
수입

  액 106,773 6,600 4,432 79,535 5,000 6,060 4,755 391

구성비 100.0 6.2 4.1 74.5 4.7 5.7 4.4 0.4

  자료 : 주시 내부자료

제 2  주시의 향토지 재산권 활용 사례

1. 비빔밥 세계화 사업

1) 사업의 목

주의 향토자원인 비빔밥을 통 인 옛 맛을 살려 상품화하여 세계지구 의 

음식으로 발 시키고, 해외시장 홍보  로개척을 한 국제 랜차이즈화를 추진하

기 하여 사업을 개하 다. 

2) 사업의 개요

○ 생   산   자 : 주비빔밥(주) 표 : 홍성윤

○ 생산시설 치 : 주시 덕진구 여의동 1170 - 3

○ 생 산 규 모 : 10,000식/일 (년간 3,600,000식)

○ 총 투 자 비 : 754백만원 (국비 395, 시비 40, 자부담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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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추진상황

(1) 상표․서비스표 등록

○ 주비빔밥 상표등록  서비스표 특허청 등록 완료 : 1999. 12. 22

  - 등록번호 : 제0000734호

 ※ 변경 : CHON-JU ⇒ JEON-JU 등록번호 7000호(03. 2. 19)

○ 주비빔밥 상표․서비스표 일본특허청 등록 : 2001. 8. 28(제4495797호)

 ※ 변경 : CHON-JU ⇒ JEON-JU 등록번호 4596736호(02. 8. 16)

○ 미국 : 출원일자(2000. 2. 11), 보정변경일 (01. 8. 1 재 진행 )

(2)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

○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통상사용권)

  - 상표․서비스표권자 : 주시

  - 상표․서비스표사용권자 : (주) 주비빔밥 홍성윤

○ 1차 사용계약 : 1999. 7. 15

  - 상표사용료 : 99년말까지 1,000분의5, 2001년까지는 1,000분의 10, 

                 2002년 1,000분의 20이내

○ 2차 사용계약 : 2001. 6. 16

  ① 상표사용료 : 2001년 1,000분의 10,  2002년 1,000분의 20이내

  ② 서비스표사용료 : 국내체인 은 가맹비의 1,000분의 10이내,

                     국제 랜차이즈화는 매출액의 1,000분의 20이내

○ 3차 사용계약 : 2004. 4. 1(3. 30조례개정)

  ① 상표사용료 : 매가의 1,000분의 3

  ② 서비스표사용료 : 국내체인 은 가맹비의 1,000분의 10

                      국제 랜차이즈화는 가맹비의 1,0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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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효과

○ 향토 통음식의 세계화로 상품화  지역경제 활성화

○ 세계  명품화시 상표․서비스표 사용으로 많은 로얄티(시수입) 상

5) 세외수입 확충 효과

주시의 비빔밥 상표․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한 세외 수입은 지난 3년간 총 

37,478천원 이었으며, 국내 사용료로 29,007천원 국외 사용료로 8,470천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게 되었다. 

향후 비빔밥의 매출 확 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을 기 할 수 

있다.

  <표 3-4> 주비빔밥 상표․서비스표 사용료 수입

구 분
매실 (수량, 개) 매출액(천원) 사용료(천원)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계 국내 국외

2001 114,516 104,916 9,600 204,041 186,487 17,554 2,040 1,865 175

2002 348,784 307,684 41,100 580,099 502,229 77,870 11,546 10,044 1,502

2003 815,901 560,030 255,871 1,194,578 854,915 339,663 23,892 17,098 6,793

합계 1,279,201 972,630 306,571 1,978,718 1,543,631 435,087 37,478 29,007 8,470

  주 : 사사오입으로 인한 수치의 합 불일치

  자료 : 주시 내부자료

2. 주시의 통한옥 모형 산업화 

1) 배경  목

○ 주시의 통주거양식 가운데 하나인 통한옥마을을 자원으로 하여 한옥 모

형건축의 생산  매를 원활히 하고, 소득 창출과 방어  측면에서 존하는 

건축물의 다양한 건축방식을 추가하여 실용신안 등록

○ 주정보 상진흥원의 문화 재캠 의 창의  로그램을 지 재산권으로 등록

하여 산업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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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재교육을 하여 개발한 표장에 의미부여로 교육홍보 효과와

○ 향후 진출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부분 권리 사 확보

2) 출원사항

(1) 실용신안 등록

○ 출 원 인 : 주시와 민 기모형건축 2인공동 출원

○ 출원내용 : 통한옥 등의 모형건축 조립방식에 기술  아이디어를 목

○ 출 원 건 : 한옥건물모형 총7건

구 분 명 칭

1  조선시 의 주상포 조립구조에 + 아이디어

2         “     동자주 조립구조   ”

3         “     종도리 조립구조   ”

4    고려시 의 주심포 조립구조 A  “

5         “     주심포 조립구조 B  ”

6    고려말의 다포 조립구조    “

7    삼국시  백제 하앙식 조립구조   “

(2) 상표․서비스표 등록 

○ 출 원 인 : 주시

○ 출원내용 : 문화 재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로고의 요부분 발췌

○ 출 원 건 : 총 6건 (표장2 * 3개류 지정등록)

○ 표    장 : 

   Art & Science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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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상품류  서비스류

  ① 제28류

   - 세트완구, 목제완구, 라스틱제완구, 완구용블록, 퍼즐용 그림조각, 퍼즐용 

나무조각, 퍼즐용 라스틱조각

  ② 제38류

   - 인터넷방송업, 교육방송업, 기통신정보제공업

  ③ 제41류

   - 교육정보제공업, 교육지도업, 서 출 업, 온라인 자서   잡지출 업, 문

화   교육  목 의 시회조직업, 유치원경 업, 통신강좌업, 어린이 지능

개발 문학원경 업, 크 이션정보제공업, 크 이션시설제공업, 온라인게

임서비스업, 휴일캠 오락서비스업, 세미나 비  진행업

3) 출원에 따른 기 효과

○ 존하는 국보  건축양식을 모형한옥의 기본모델로 제작 매하여 이익실

○ 권리등록 된 제작기법으로 타사에서 유사제품 제작시 로열티 획득

○ 우리한옥의 장 을 교육하여 시 별 건축양식 학습효과  자 심 고취 

○ 지별로 이야기를 담은 개별상품 시  국내․외 객 등에게 매 

○ 완구류로 세트화하여 어려서부터 한옥에 한 친근감을 가지고 배우는 계기 마련

○ 재교육 로그램의 권리보호로 장기 으로 안정 인 사업추진  

○ 문화 재캠  교육홍보효과와 후속 로그램 개발에 기여

4) 향후 계획 

○ 기존 모형의 마모 상을 극복할 수 있는 라스틱 재질로 교육  완구류 제작

○ 나무의 멋을 살리면서도 량생산을 통하여 가격 를 낮춰 시용․선물용 

상품개발로  상품화 

○ 조달청․교육기  홍보, 인터넷 매 등으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 27 -

○ 정보 상진흥원의 재캠  로그램 에서 특허 상을 지속 으로 발굴하여 

지 재산권 등록을 통한 권리확보  재교육사업 확

○ 주정보 상진흥원의 련사업과 입주업체에도 용하여 성장계기 마련

○ 주시 문화컨텐츠로 개발함과 동시 향토지 재산권 등도 특허를 받는 계기가 

필요하므로 지역내 상자들에 하여 동기 부여

제 3  주시의 향토지 재산권 경 단계 분석

1. 향토지 재산권 경  단계

향토지 자산을 이용한 가치창출을 해서는 재 자치단체의 지 재산권 리  

활용 수 이 어느 정도인지를 악해야만 그 수 에 맞는 한 응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나 기업에 있어서 지 재산권의 활용 목 은 <그림 2>과 같은 5단계의 계

층  하나의 계층에 속하며, 각각의 단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고도화

략통합

수익창출

비용 리

방 어 용

<그림 3-1> 지 재산권 활용 계층도

자료 : Julie L. Davis, Suzanne S. Harrison,  Edison in the Boardroom: How Leading Companies Realize 

Value from Their Intellectual Assets, Wiley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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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어용 단계

지 재산권 리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 의 리 단계로서, 경쟁자로부터 당기  

는 자사의 제품, 련 시장  기술을 보호하기 한 용도로 지 재산권을 발굴하여 

리 활용하는 단계를 나타낸다.

2) 비용 리 단계

지 재산권을 방어  목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원가 감과 생산성 향상 

등 지 재산권의 활용 범 를 보다 넓힌 단계를 나타낸다.

3) 수익 창출 단계

보유하고 있는 지 재산권을 극 으로 활용하는 공격  마 을 통하여 그 활

용 범 를 더욱 넓  기 이나 기업의 새로운 수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단

계를 나타낸다.

4) 략  통합 단계

기 이나 기업의 비즈니스 략과 지 재산권 략을 통합  일치시킴에 의해 지

재산권이 기 이나 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 재

산권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켜나가는 단계이다.

5) 고도화 단계

지 재산권을 향후 기 이나 기업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육성 발 시켜나가는 단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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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시 향토지 재산권 경 단계 분석

향토지 재산권 활용 단계에 있어서, 민간기업은 1단계 방어 단계에서부터 5단계 

고도화 단계까지 (全)단계에 걸쳐서 각 기 들이 처한 상황에 합한 치를 차지하

게 되며, 공공 연구기 들은 2단계에서 5단계에 걸쳐서 한 치를 갖게 된다. 공공

연구기 들의 경우 조직이나 기 의 특성상 직 으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경쟁

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 재산권을 사업의 보호용으로 활용하는 1단계의 목 과는 거

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시의 경우 비빔밥 상표․서비스표와 통한옥 모형 실용신안권의 경우

는 주 지역의 향토색이 짙은 향토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시장을 잠식당하는 것으로부터 방어하기 한 목 에서부터 3단계 수익창출 단계의 

치에 있다. 

향후 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상 고도화 단계에까지 이르기 어렵겠지만, 략  통합

단계의 수 까지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면 향토지 재산권을 활용한 사용료 수익으로

서 세외수입의 확 를 기 할 수 있으며, 요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제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4장

향토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

• 제 1   향토지 재산권의 효율 인 리방안

• 제 2   향토지 재산권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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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향토지 재산권의 리  활용방안

제 1  향토지 재산권의 효율 인 리방안

1. 향토지 자원 조사

향토지 재산을 체계 으로 리하는데 필요한 일차 인 과제는 향토지 재산의 

소재를 정확히 악하기 한 조사이다. 향토지 재산이 갖는 특수성, 향토지 재산의 

소재 악과 가치 발견에 필요한 지원, 향토지 재산 보유자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

하다. 

향토지 재산의 정확한 조사와 함께 이의 D/B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끊임없

이 D/B를 리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산 리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향토지 재산 산 리시스템은 리기 과 향토지 재산 보유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소

통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토지 재산 보유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자발 으

로 참여하며 정보 제공과 수정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2. 향토지 재산권의 실태분석  가치평가와 산화 구축

향토지 재산권의 리  이를 수익재산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유

하고 있는 향토지 재산권의 정확한 황과 실태를 악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

유하고 있는 향토지 재산권이 련 산업부문의 R&D Project에 어느 정도로 용되었

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에 하여 실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개발기술(제

품)에 용된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그 효과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이 때에는 구

체 인 용시기, 용상태, 용효과 등을 심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활용 주의 산화가 필수 이다. 행정의 체 인 개념 

속에서 산화가 이루어져 리정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기타 련 정보체제

와의 연계성의 확보가 더욱 요하다.



- 34 -

3. 향토지 재산권의 리(출원, 등록) 책

1) 지 재산 리 조직  인원배치

우수한 향토지 재산권 확보를 한 명세서 작성, 출원, 등록 유지를 충실히 하기 

해서는 재  지방자치단체의 비 문인력으로는 지속하기 어렵다. 기업이나 연구

소 등과 비교하여 문성  업무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그 업무능력이 히 떨어지

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지 재산권 내용이 기업의 방어출원 주와는 다른 

성격임에 비추어 볼 때 문 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 하다. 

한 기술이 을 활성화하고 향토지 재산 리의 효율성을 해 지방자치단체는 i) 

향토지 재산권과 라이센스를 담하는 조직을 두는 방안과  ii)지 재산권 활용업무의 

문화를 한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권리 출원  리 산확보

산조달방안으로 지 재산권의 사용료 수입의 일부를 지 재산권 출원․등록비용

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상실시권 허여에 해서는 재산권

의 활용 업체에 지 재산권 련비용을 청구하는 방법과, 산업화를 한 구체 인 작

업을 착수할 때부터 미리 지 재산권 련비용을 확보하고 통상실시권이 아닌 용실

시권 는 양도 등으로 비용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추후에 

계속되는 지 재산권의 확보를 해서는 그 지 재산권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고 있는 

업체의 부담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향토지 재산권의 국제출원시도

지방자치단체도 로벌시 에 극 인 국제출원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지 재산의 권리를 국제출

원 할 때 출원국선정을 하기 하여는 기술이  당사자인 국내외 기업의 입장에서 

단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외 기업의 입장에서 외국의 지 재산권 리 략 단시 우선 



- 35 -

어떤 제품에 해서 어떤 나라에 어떤 형태로 권리를 취득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 두어

야 한다. 그 이유는 일반 으로 해외기업활동을 시행할 경우, 계되는 나라가 무 많

아서 활동할 기회도 여러 갈래로 걸쳐지게 되므로, 그러한 모든 것에 응하는 권리취

득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장기 인 망을 세우고, 미리 외국 권리

취득 방침을 정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방침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는 외국의 권리출원제도에 한 실태 등을 악할 필요가 있다.

1) 해외 기업활동의 악

지방자치단체가  지 재산권의 권리취득 목 은 기업활동의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외국 권리취득방침을 책정하기 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선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개할 것인가라는 해외기업활동계획을 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어떤 제품을 어느 나라에 수출할 것인가? 어느 제품을 어느 나라에서 생산할 

것인가? 어느 나라에 기술공여를 할 것인가? 라이벌메이커가 존재하는 나라는 어느 나

라인가?  그 규모, 요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계획

을 될 수 있는 한 장기 으로 내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해외 기업활동을 계

획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나라의 산업상황이나 정치·경제  상황을 반 시켜야 한다.

2) 재  장래의 R&D 악

해외기업의 R&D도 지방자치단체의 지 재산권 리 략상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요한 요소이다. 기업의 R&D는 5년 후나 10년 후의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해외 기업보다 선행하는 지 재산권을 취득하기 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지

재산권 리방침을 숙지하고,  외국의 권리취득 방침에 반 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R&D에서 생기는 발명은 선행발명이 많고, 수요나 시장성에 하여 불확정한 

요소가 많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런 발명이야말로 해외기업에 앞서서 다수의 나

라에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며, 향후 국내 기업으로의 이 을 통해 수익을 증가

시켜주는 황 알을 낳는 거 이다. 앞의 수익만을 추구해서 5년 후, 10년 후의 일을 

소홀히 한다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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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토지 재산권 갖기 운동 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이 향토 지 재산권을 갖는 운동을 개할 필요성이 있

다.  세부 인 기술이나 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디어만이라도 제공하도록 유

도할 필요가 있다. 1인 1과제 발굴의 정신으로 발명을 진작시키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

종 인센티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근 소기업들이 자체 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허청에서도 지재권갖기운

동을 통하여 소기업의 활동을 진작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재산권 갖기운

동을 개하는 것은 정 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제 2  향토지 재산권의 활용방안

1. 향토지 재산권의 활용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 재산권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정된 권리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장단기  계획하에 리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향토지 재산은 산업화와 한 련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

에게 많은 경제  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도 사용료로 세외수입을 증 시

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장단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 보유 향토지 재산권의 극  활용 책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 재산권을 극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다음의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 재산권이 국내외 산업에서 어느 정도

로 용되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에 하여 실태를 분석하여야 한다. 청구범 와 

실제 개발기술(제품)에 용된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그 효과를 악해야 한다. 아울

러 개별권리의 가치평가도 해야 한다.

둘째, 모든 과제가 다 기술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기술이 이 되는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과제선정시 선행기술조사를 철 히 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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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으로 지원하고 권리출원시에도 선행기술조사 분석을 

철 히 하며 기술이 가능성이 큰 기본과제를 많이 발굴하여 출원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기술이  부서를 문화하고 향토지 재산권의 가치평가, 활용실태 악 등의 

작업을 해 객 성이 보장되는 제3의 기 을 통해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권리의 사용료수입을 실화하고 확충하기 한 방안으로는 i) 착수기본료를 

높이는 방안  ii) 재의 기술료산정방식에 일반  실시료 산정방식과 기술개발의 실시

수익산정방식을 가미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를 해서는 련규정의 검

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 재산권을 이용하고 있는 소기업

들의 수익력 향상  국내외에서 독 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기업에 한 

향토지 재산권의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

3. 향토지 재산 사이버 시장 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발굴한 향토지 재산  향토지 재산권 활용의 진  홍

보 보 을 활성화하고, 기술정보교류  기술거래 이 을 진하며, 첨단 지식산업의 

창업지원정보  성공사례, 정부지원정책정보의 제공 등을 목 으로 향토지 재산 사

이버시장을 구축하여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토지 재산을 근거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게 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  권리의 사용권을 허여하고 이

를 통해 사용료를 받아 세외수입을 확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  역

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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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30년만의 지방자치 부활과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에 따른 주민의 지역개발  복지

증진에 한 다양한 욕구를 증진시키기 하여 자주재원 확충 필요성은 어느 때 보다

도 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외수입 증 방안의 하나로 향토지 재산권을 활

용한 사용료 수입 증 방안을 심으로 검토 분석 하 다.

주비빔밥을 소재로 하는 향토지 재산권을 활용하여 사용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주시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재 수 에서는 매우 미미한 수 의 세외수

입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향토지 재산권에 한 가치가 보다 커지게 되는 경우 

보다 확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향토지 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료 수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 인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 

향토지 재산권의 리를 해서는 재 지역내에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 재산권

의 실태분석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향토자원의 산업

화 가능성을 고려한 향토지 재산에 한 조사와 함께 이의 권리취득을 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향토지 재산권에 한 인식을 넓히고 권리확보를 해 

지 재산권 갖기운동을 개해야 할 것이며, 향토지 재산의 국제출원도 시도하여 시

장을 다변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토지 재산권의 활용을 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향토지 재산권의 활용에 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이   각 권리의 활용성을 고려한 향토지 재

산권 사이버시장을 구축하여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세외수입 상외에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는 것 자체는 매우 어렵고 실

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의 세계화를 도모하면서 새로

운 세외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향토지 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심으로 한 사업

의 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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